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
✔허위 구직활동이란?

m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해당됨

w 사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원·응모한 것으로 관련 서류 등을 제출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m 재취업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지않고구직급여수급만을목적으로구직활동을한경우

• 1회적발시 해당 실업인정기간 부지급
• 2회 이상 적발시 전체 수급기간 지급정지

• 1회적발시 사전고지(경고)
• 2회 적발시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1 실제입사지원없이사업장에전화로만구인문의한경우,단순명함만제출한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동일사업장만을반복지원

3 모집기간이종료된채용공고에입사지원 종료

4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명함만 받아 제출하는 경우
X

5 사업등을하는친인척, 친구등에게 면접없이확인서만받아오는경우

6 수급자의 이력, 희망직종과 전혀 다른 채용 요건인데도 지원하는 경우
X


